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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사 각위

주식회사 하베스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〒330-0061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도키와

9-21-14 파크사이드 빌딩 6F
TEL : +81-48-824-2821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AX : +81-48-824-2826

법규제 대응에 동반한 용기 표시의 변경에 대하여（안내）

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.

평소 각별한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폐사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으므로, 해당 변경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.

－ 아래 －

     
1. 법규제 대응에 의한 폐사 표기내용 의 변경 （자료 A 참조）

CLP 규칙에 대한 대응, 소방법, 노동안정위생법준거에 의해, DRYSURF, HI-LUBE
각제품의 용기표시, 품번라벨을 변경합니다.

2. 불소 그리스 1kg 용기의 표기방법의 변경（자료 B 참조）

종래의 제품용기에 대한 라벨부착이 아닌, 제품용기 자체에 직접 인쇄하도록 변경합니다.

적용 : 상기 항목과 함께, 5 월 1일 이후의 제조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.

제품에 따라 이행기간에 있어서,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제품이 혼재될 수 있습니다만,

이 점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.

이상

아무쪼록 이해와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.

  

본건에 관한 문의처 : 주식회사 하베스 윤활제영업부   +81-48-824-2821
주식회사 하베스 서울지점     +82-2-712-11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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１．법규제 대응에 따른 제품 표기 내용의 변경

CLP 규칙에 대한 대응, 소방법, 노동안전위생법 준거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변경합니다.

DRYSURF, HI-LUBE 각제품의 용기표시, 품번라벨을 변경합니다.

    （변경점）

① GHS 분류 해당 제품은, GHS 분류의 픽토그램(※1, 2)을 표기합니다.

② 용기의 표기중의 문언이 일부 변경됩니다. (MSDS ⇒ SDS, 오음 방지의 표기 등）

③ 품번 라벨에, 품질보증기간과 용도를 명시합니다.

④ 품번 라벨의 기재정보가 늘어나므로, 라벨을 대형화합니다.

⑤ ④의 변경과 동반하여, 제품의 캔디자인 및 제품 포장상자의 디자인을 변경합니다.

⑥ 상기의 변경은, 모든 화물포장에 적용됩니다.

    

※1  소방법 적용제품 : 위험물 분류 및 위험 등급 표시를 품번라벨 내에 표기

※2 노동안전위생법 통지물질 배합제품 : 통지대상 물질명을 품번라벨 내에 표기

※3 품번 라벨에 QR 코드가 인쇄됩니다만, 사내관리용입니다.

적용 : 상기의 변경은, 5 월 1일 이후의 제조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.

제품에 따라, 이행기간에 있어 변경 전, 변경 후의 제품이 혼재될 수 있습니다만,

이 점 아무쪼록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.

（자료 A）



≪변경사항≫
・품번 라벨에 GHS분류의 픽토그램을 표기합니다.
・품번 라벨에 보증기간과 용도를 명시합니다.
・라벨의 대형화를 위해 캔디자인이 변경됩니다.

≪변경사항≫
・품번 라벨에 보증기간과 용도를 명시합니다.
・라벨의 대형화를 위해, 캔디자인이 변경됩니다.

자료A 「1.법규제 대응에 따른 제품표기 내용의 변경」 보충자료

DRYSURF　1kg사각 캔　（GHS분류：해당）

DRYSURF　1kg사각 캔　（GHS분류：비해당）

P.1

(정면) （측면）

■변경 전 ■변경 후

■변경 전 ■변경 후

（정면） （측면）

（측면）（정면） （정면）（측면）



≪변경사항≫
・품번 라벨에 GHS분류의 픽토그램을 표기합니다.
・품번 라벨의 보증기간과 용도를 명시합니다.
・라벨의 대형화를 위해, 라벨 부착부의 디자인을 변경합니다.
・「거꾸로하지 말 것」「파손주의」의 마크는 긴 면으로 이동합니다.

≪변경사항≫

・품번 라벨에 보증기간과 용도를 명시합니다.

・라벨의 대형화를 위해, 라벨 부착부의 디자인을 변경합니다.

・「거꾸로하지 말 것」「파손주의」의 마크는 긴 면으로 이동합니다.

자료A 「1.법규제대응에 의한 제품표기 내용의 변경」 보충자료

DRYSURF 제품 포장상자　（GHS분류 : 해당）

DRYSURF 제품 포장상자　（GHS분류 : 비해당）

P.2

■변경 전 ■변경 후

■변경 전 ■변경 후

（포장 개방상태）



≪변경사항≫
・품번 라벨에 보증기간 과 용도를 명시합니다.
・라벨의 대형화를 위해, 캔 디자인이 변경됩니다.

≪변경사항≫
・품질 라벨에 보증기간과 용도를 명시합니다.
・라벨의 대형화를 위해, 라벨 부착부의 디자인을 변경합니다.
・「거꾸로 하지 말 것」「파손주의」의 마크는 긴 면으로 이동합니다.

자료A 「1.법규제대응에의한제품표기내용의변경」 보충자료

HI-LUBE　1kg원형 캔　（GHS분류 : 비해당）

HI-LUBE　제품 포장상자（GHS분류 : 비해당）

P.3

（포장 개방상태）

■변경 전 ■변경 후

■변경 전 ■변경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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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．불소그리스 1kg 용기의 표기방법의 변경

종래의 제품용기에 대한 라벨 부착에서, 제품용기 자체에 직접 인쇄하도록 변경합니다.

용기 자체의 재질, 사이즈 내용량은 이전과 같으며 변경은 없습니다.
   

변경 전 변경 후

무지용기에 HI-LUBE제품의

라벨을 부착.

「제품명, Lot.No. 」는,

제품마다 별도 라벨을 부착.

제품명칭, 회사명을 포함한 용기 디자인 및 제품 라벨의

기재내용 (「사용상 주의」,「응급처지」,「폐기」）모두를

용기에 직접 인쇄.

｢제품, Lot.No.」는 이전대로 제품마다 라벨로 부착.

적용 : 2015년 5월 1일 이후의 제조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경합니다.

이동기간에 있어서, 변경 전, 변경 후의 제품이 혼재될 수 있습니다만,

이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.

（자료 B）


